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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   용   애†                   김   민   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판단자 개인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로 나누

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총 651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참가자

들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을 유형화하여 작성된 세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당방위 관련 기사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후 정당방위 판단을 하였

다. 또한, 개인적 요소인 법에 대해 가지는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된 후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불인정하

는 비율이 훨씬 높은 반대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참가자 개인의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과 정당방위 판단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은 실제 배심 재판에서의 편향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 정당방위 판단,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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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 행위가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

당방위를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 법관과 

일반인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

로 여겨지고 있다(김병수, 2014; 하민경, 2019). 

정당방위가 좁게 인정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를 주장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폭행 현장에 괜히 끼어들면 정당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데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방관

하는 태도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김병수, 

2014). 이는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규정된 취

지와는 달리 범법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박정난, 2018). 

이 같은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

당방위를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정현미, 2000; 김슬기, 2017), 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생

략하고 있다(박정난, 2018; 김병수, 2014).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싸

움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일반인들의 관심

이 높음에 비해 법원은 이에 합당한 기준이나 

설명은 생략한 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결론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병수,

2012, 2014, 2015; 김슬기, 2017; 김준호, 2016; 

김태명, 2008; 박정난, 2018; 정현미, 2000). 

정당방위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실제 

일반인의 정당방위와 관련한 인식이 어떠한지, 

혹은 실제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과정에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 경험적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사회 공

통의 가치에 기반하여야 하므로 경험적인 방

법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원

과 일반인과의 인식의 괴리가 있는 지점이 발

견된다면 해당 지점을 포착하여 이를 판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김병수, 2014; 김준호, 김

선애, 1991). 정당방위 인정에 일반인과 법원

의 괴리가 존재함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지

적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에 일반인이 배심원

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일반인의 정당

방위 판단은 어떠한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 나

누어 이 요인들이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사이의 관

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 방법을 통

해 검증하고 해석하여 형사사법 판단에 함의

를 주고자 한다. 

정당방위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란 현재의 부당

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한 반격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정의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는 의미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그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나, 정당

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②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방위행

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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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고(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7), 법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을 위

한 정당방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즉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박

정난, 2018). 현재의 침해는 침해가 급박한 상

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2017). 상당한 이유는 정당방위의 허용범위나 

한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김태명, 2000). 상당한 행위란 상

대방에게 해를 입힐 목적이 아닌 부당한 침해

를 막기 위한 목적이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

다. 그러나 ‘정의는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

다’는 법의 정신과 ‘부정(不正) 대 정(正)’이라

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인하여 방위행위자가 

입은 피해와 가한 피해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

함에 있어서도 그 비례성은 완화된 형태로 이

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김태명, 2000; 박정난, 

2018). 상당성이란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

적임에도 법원은 동일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

용하여 설명하고 있거나 상당성을 어떠한 기

준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은 

생략한 채 결론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실

정이다(김병수, 2014; 이원상, 2015). 이에 법관

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범 해석상의 재량

권이 부여되어(박상기, 2009), 정당방위 성립을 

제한하는 요건이자 일반인으로서는 가장 궁금

한 ‘상당성 판단기준’에 일반 국민들이 이에 

쉽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

다(김병수, 2014).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의 유형이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전형적인 상황들을 의미한다. 정당방위는 형

법 조항 자체로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뿐 아니

라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하민경

(2019)은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

위 또한 ‘긴급구조’ 형태로 가능하다고 언급한

다. 또한, 홍진표(2017)는 국민참여재판 정당방

위 사건에서 배심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

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의 사례

군으로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의 성립범위 

및 정당방위 인정 범위의 한계가 다를 가능성

이 있으므로(최석윤, 2010) 이를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 유

형은 우선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을 위

한 정당방위 유형과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

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한 상대방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기관도 가능하므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

당방위 역시 정당방위의 한 유형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

위 유형은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하

나의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고(황정익, 

2009; 하민경, 2019),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법

원이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는 사례 유형으

로 논의되고 있다(양천수, 2019; 김슬기, 2017). 

김경락(2014)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은 국가기관이 야기하는 부당한 침해의 

절차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의 정당

방위 판단과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다. 또한 김성천(1993)은 국가의 간섭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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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절대적인 개인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의

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정당방위가 법으로 만

들어져, 경찰의 불심검문시 국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이 존재

하고 원용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낮다고 지

적한다. 하민경 외 연구진(2019) 역시 정당방

위의 유형을 자신, 타인, 국가기관 대항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고 있고,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의 정당방위 판례 역시 위와 같은 유형으

로 나누어 분류하고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전형적인 상

황을 정당방위의 유형이라 명명하고자 하며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을 중심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별 고찰은 

정당방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살펴

보는데 유의미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을 위한 정당방

위는 자기방어와 관련이 있으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타인을 위해 방위 행동을 할 것인

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과 관련

이 높다. 즉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상대방

의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

한 방어 본능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방

위행위자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윤리적 당

위성과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하려는 욕구 사이에서의 결정이 정당방위 

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Carlo, 2006; 

Carlo, Eisenberg & Knight, 1992).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타인을 목격했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

이 항상 그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

니다.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할 때는 상황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즉 상황의 위험성과 본인

이 개입되었을 때의 비용을 따져서 행동한다

(Clark & Word, 1974).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는 방위행위

자가 방위행위에 나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다르다. 이로 인해 방위행위가 필요한 

행위였는지, 그 행위가 상당했는지, 방위행위

자가 입은 피해와 가한 피해를 서로 비교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당방위 유형별로 판단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박순진(1998)에 

의하면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인지 아닌지가 

다투는 상황에 영향을 주며, 대등한 관계가

아닐 때 특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는 폭

행에 나아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대항 정당방위 유형은 

상대방이 공권력을 지닌 경찰관이라는 특수성

으로 방위행위에 나아갈지의 결정이 다른 유

형들과는 다를 수 있고, 개인적 권리로 생각

하는 인식이 낮아 정당방위 인정판단이 다른 

유형들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로 유형을 나누고 일반인의 판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자 한다. 다만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형의 

대부분 판례가 자신을 위해 국기기관에 대항

하는 정당방위 유형이고, 타인을 위해 국가기

관에 대항하는 유형은 실제 발견되지 않고 있

으므로 타인을 위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

형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자신을 위

한 정당방위 유형만 살펴보기로 한다.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의 내용

법원의 판단은 당사자간 갈등 해결의 의미 

외에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의 의미

도 가지므로 일반인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다(하민경, 2018). 일반인은 대부분 언론 보도

를 통해 법원의 태도를 접하므로 정당방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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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언론보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

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배심원은 재판 전 보도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재판 중에 제시된 정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비슷한 정

보나 사건을 기초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orrest, 1993; Ruva, 2010). 특히 판단

하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떠올리기 쉬운 정보

를 토대로 그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용성 휴리스틱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Tversky & Kahneman, 1974; 공영

호, 2016). 또한 어떤 정보가 기억에 남아 인

출이 용이하면 신뢰하지만, 기억하지 못하거

나 접해보지 않았던 정보는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김상준, 이진만, 신숙희, 장철익, 2010; 홍

영호, 2016). 이에 일단 대상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이 형성되면,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어도 

기존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기존 

생각과 일치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

여 결국 자신의 기존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하

려는 확증 편향적인 태도가 나타난다(Snyder & 

Swann, 1978; 김상준, 이진만, 신숙희, 장철익, 

2010; 안서원, 2000). 이러한 태도로 인해 자신

의 생각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반대의 증거

가 나타나도, 대부분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신념고수(Belief Perseverance)의

태도를 보인다(Anglin, 2019). 

일반인인 배심원에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

거나 법을 사건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복

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주장을 하고 반대의 결론을 내릴 것

을 요구하고 있어 배심원으로서는 더욱 판단

을 내리기 어렵다(Sales ＆ Krauss, 2015). 이렇

게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배심원은 가용

성 휴리스틱적 사고에 의존하기 쉽다. 다시 

말해 판단을 내리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의구

심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보다, 확신감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결정내

리기가 쉬워 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

미이다(Anderson, 2012; 공영호, 2016). 특히 재

판 당사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배

심원으로서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심리

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자신의 판단이 적절했

다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림으

로써 정신적 혹은 양심상의 부담을 줄이고자 

행동을 하게 된다(Kahneman, 2011; Anderson, 

2012).

또한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 방식으로 보

도하는지는 일반인이 대상에 대해 인식을 형

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Tewksbury, Jones, 

Peske, Raymond, & Vig, 2000; Valkenburg, 

Semetko, & DeVreese, 1999). 언론매체는 대체로 

긍적적인 뉴스보도 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보도

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이를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Dennis & Merrill, 1996). 또한 언론의 

기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역시 긍정적 메시

지보다 부정적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더 믿을 만하다고 인식하기도 

한다(김효숙, 2010).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은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일관되

게 나타나며 일반인은 피고인에게 부정적 영

향을 줄 수 있는 재판 전 언론 보도를 더 주

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Rozin &

Royzman, 2001; Meffert, Chung & Joiner, 2006).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Big Kinds를 통해 주요 일간지

와 지상파 뉴스 보도에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를 ‘정당방위 인정 방위행위’로 검색한 뒤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검색된 약 50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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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방위의 보도 대부분이 정당방위가 잘 인정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인정된다는 내용은 

극히 예외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된 기사 

역시 ‘이례적’으로 인정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등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전

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정당방

위 인정과 관련된 기사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의 사건이 아닌 과잉방위, 특히 면책적 과잉

방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언론에서 실제로 

보도되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는 내용의 기사였으

므로, 사람들은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정당방

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평소에 접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정당방위 인정 가능

성에 대해 부정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을 가

능성이 높다고 추론 가능하다.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언론의 영향을 고려

할 때, 정당방위 사건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선입견 없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당방위와 관련하

여 형성되어 있는 일반인의 인식을 고찰하고, 

이러한 인식이 정당방위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정당방위 판단을 할 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

에서는 기존의 정보를 떠올려 법적 판단을 내

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방

위 언론 기사의 내용이 정당방위 판단에 주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판단자 개인 특성 

정당방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는 우선 폭력 허용도를 들 수 있다. 

폭력 허용도는 폭력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의

미한다.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폭력 행동을 정당화하고 폭

력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재엽, 

1998; O’Keefe, 1997; Tontodonato & Crew, 

1992). 또한,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폭력 

허용도가 높은 사람은 실제로 신체적 폭력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장희숙, 

조현각, 2001; 최인섭, 이순래, 노성호, 박순진, 

박형민, 2005; Anderson, Benjamin, Wood & 

Bonacci, 2006). 폭력 허용도와 정당방위의 관계

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존재

하지 않으나,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공격에 직

면하였을 때 이를 방위하기 위해 실제로 폭력

을 행사하고 이 같은 방위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판단자 개인이 가지고 있

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판단자 개인이 가지고 있

는 폭력 허용도에 따라 폭력을 수반한 행위가 

필요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는지, 상당한 정도

의 행위였다고 생각하는지가 다를 수 있다. 

폭력 허용도가 높으면 폭력적 행위도 필요하

다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여 정당방위로 인정

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폭

력 허용도가 높은 참가자가 정당방위로 인정

하는 비율이 높은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자 개인 특성으로 참가자가 법에 대

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법적 태

도 질문지(Legal Attitudes Questionnaire, LAQ)는 

권위에 대한 지지,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등의 질문들을 통해 개인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성향

의 정도를 파악한다(Boehm, 1968). 법에 대해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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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대해 반감이 높아 구체적 사실들을 고

려하기보다 단순하게 판단하여 높은 유죄편향

을 보인다(Boehm, 1968; Moran, Comfort, 1982; 

Narby, Culter & Moran, 1993; Couch & Sundre, 

2001). 또한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피

고인에게 더 엄격하게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

으로 나타났다(Cowan, Thompson & Ellsworth, 

1984). 

정당방위는 형식적으로는 처벌되어야 하는 

폭력적인 행위이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실

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

는 것이다. 따라서 판단자가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우

호적이고 유죄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면,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가능성

이 낮을 것이다. 즉 판단자가 법적 권위주의

적 태도를 가지면 정당방위를 인정할 가능성

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법

적 권위주의적 태도가 높은 참가자가 정당방

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낮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방위 관련 선행연구

일반인의 정당방위 인식이 어떠한지를 실증

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성유

리, 박광배(2012)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관

에 따른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상당성 존재하는 조건에서 집단주

의 가치관이 강한 집단은 정당방위를 높게 인

정했다. 반면 개인주의 가치관이 강한 집단은 

상당성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정당방위 인정

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에 연구진은 개인주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였다. 성유리, 김종한, 박광배

(2013)는 성유리 외(2012) 연구를 개인주의 가

치관이 강한 미국인으로 확장하여 다시 수행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정

당방위를 월등히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다. 개

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인의 경우에는 상황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내적요인에 귀인하여 정

당방위를 덜 인정하였어야 하는데, 성유리 외

(2012)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연구진은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귀인양

식의 차이보다는 국가 간 법문화가 정당방위 

판단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였

다. 즉 미국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법의 일차적 기능으로 인식하여 정당방위를 

관대하게 인정하였고, 한국인은 법의 기능을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한 범

죄에서는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나 중한 범

죄에서는 정당방위를 배척한 것으로 해석하였

다. 성유리, 박광배(2018)는 한국과 법문화가 

비슷한 일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인은 한국인, 일본인에 비해 정

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유

사한 법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없어, 정당방위 판단

의 차이가 법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

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정당방위에 대한 일

반인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

형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정당방위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

는 상황은 다양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는지, 누구를 위한 정

당방위였는지, 누가 상대방이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은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큰 영

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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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일반인의 판단을 보다 세밀하게 살

펴보기 위해서는 정당방위를 유형화하여 구체

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당방

위 판단에 판단자의 법문화의 영향 외에 폭력 

허용도나 법적 태도 등 개인적 요인이 정당방

위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당방위 판단에 법원의 태도가 영향을 주었

을 가능성이 있다. 즉 판례가 수십 년간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언론을 

통해 접한 일반인들은 이미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학습하여 정당

방위 인정에 대해 애당초 회피적인 자세를 취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의 기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언

론 보도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민경(2019)은 정당방위와 관련한 일반인의 

법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의 배심원의 평결을 고찰하였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중 배심원의 정당

방위 판단을 살펴보고, 법원과 배심원의 판단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배

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최종판결과 대부분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방위 관련 사건

은 총 32건이었고,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사건은 28건, 불일치한 사건은 

4건이고 구체적으로는 싸움이 3건, 국가기관 

대항 유형이 1건이었다. 연구진은 정당방위 

판단을 싸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유형 등으

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평의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역추적하였다. 

하민경(2020)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정

당방위가 인정된 사건 중 국민의 변화된 법의

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 2건을 선

정한 뒤, 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소극적 태

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배심원들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할 때 피

고인의 내적 요인에 집중하여 판단하고,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논의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의 태도가 반영된 것임을 논증하였다. 또한  

정당방위권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원

에서도 상황적 요소 뿐 아니라 개인적․내적 

요인을 대등하게 고려하려는 해석 정책이 필

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하민경(2020)은 이외에

도 정당방위 영역 중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정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싸움에서의 정당방위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하민경(2019, 2020)은 정당방위를 

유형화하여 접근함으로써 정당방위 연구에 있

어 방법론적으로 의미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

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중 법원의 판결과 배

심원의 평의가 달랐던 경우 그 판단의 결과에

만 주목하거나 이를 법문화 등의 원인으로 접

근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과정에 주목한 

뒤 실제 배심원의 개인적․내적 의도를 구체

적으로 추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

서 사회심리학적 방법론을 접목하였다. 

다만 하민경(2019, 2020)은 일반인의 정당방

위 판단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그 

요소에 의해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 등에 대

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니므로, 일반인들의 인

식에 대해 경험적․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하민경(2020)이 새로운 해

석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는 ‘싸움’

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당방위 인식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민경(2019, 2020)은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기본 태도가 소극적

임을 전제하고 있고, 일반인은 법원의 판단 

원칙을 대부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될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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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언론의 태도가 배심

원의 정당방위 판단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요인들과 정당방위 판단 사

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며, 정당방위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당방위 유형, 신문

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

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당방위의 유형은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상

황들을 의미하며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

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

방위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정당방위 유형이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자기

방어 본능과 관련이 높고, 타인을 위한 정당

방위는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위해 방위 행동

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한 방

위행위는 현재 위법한 폭행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였고 다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판단

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의 경우

는 타인을 돕기 위해 방위행위자의 행위가 필

요했는지, 달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

는지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보다 더 객관적

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신을 위한 정당방

위에 비해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의 유형은 방위행위자와 상대방이 대

등한 관계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

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항하기 위해 방위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방위로 주장되고 받아

들여지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지 않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비율

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정당방위 관련 신문 기사에 주목하여 제시

된 신문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험

참가자가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다. 실험참가자는 정당방위에 대한 

사건을 접하면, 기존에 정당방위에 대해 가지

고 있었던 사전의 정보, 즉 정당방위는 잘 인

정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 후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를 제공받으면 떠

올렸던 정당방위에 대한 기존의 정보와 비교

하며 이를 읽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

어 정당방위가 높은 비율로 인정되지 않는다

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제공받으면, 떠올린 

정당방위에 대한 정보와 기사의 내용이 합치

되므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

지고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고 판단내릴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정당방위가 높은 

비율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제공받으면, 이는 

기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정당방위 판단

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새로운 

내용에 기반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

고 있었던 인정 안 된다는 기존의 정보에 기

반하여, 사건의 내용 중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내용을 찾거나 동일한 정보도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정

당방위가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이고 이러한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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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판단자 개인의 특성인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간의 정

당방위는 상호 간 싸움의 유형과 유사하므로 

개인의 폭력 허용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의 경우 국가기관이라

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법적 체계 내지 사법

기관에 대한 판단자의 기본적인 신념과 태도 

등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즉 참가자가 권위주의적인 태도

를 보일수록 국가기관이 지닌 권위를 인정하

고, 경찰력을 인정하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높고, 높은 유죄편향을 보일 것이므로, 

참가자가 권위주의적일수록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은 자신

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가장 높고, 국가

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가장 낮

을 것이다.

가설 2-1.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의 내

용은 인정 안 된다는 기존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아, 정당방위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서 인정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가설 2-2.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

사의 내용은 인정 안 된다는 기존의 인식과 

일치하여, 정당방위 유형과는 상관없이, 정당

방위 판단에 있어서 불인정 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3-1. 폭력 허용도가 높은 참가자는 폭

력 허용도가 낮은 참가자에 비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

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가설 3-2. 법적 권위주의가 높은 참가자는 

법적 권위주의가 낮은 참가자에 비해 국가기

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낮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

행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를 제외

한 후 총 651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남성은 328명(50.4%), 여성 323명(49.6%)

이었고, 평균 연령은 44.46세(SD=13.46)로 만 

20세에서 만 6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절차

연구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를 간

략하게 소개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가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 우선 법

적 태도 설문지, 폭력 허용도 측정 문항, 정당

방위에 대한 사전의 인식에 대해 응답하였다. 

정당방위의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유형에 무

작위로 할당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신문기

사를 먼저 제공받은 후 시나리오를 제공받았

다. 이 때 제공되는 신문기사는 3가지 조건(무

제시, 인정됨, 인정안됨)이고 이중 한 가지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정당방위 판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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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지침을 읽은 후, 종속변인인 정당방

위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그 후, 정당

방위 관련 추가적 질문에 응답하였고 인구통

계학적 문항에 응답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연구 참여에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정당방위 유형(정당방위 시나리오)

첫 번째 독립변인은 정당방위 유형이다. 정

당방위 유형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판단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작하였다. 정당방위의 

유형은 세 수준(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

위)으로 조작되었다. 각 유형별로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하

였고 이를 통해 정당방위 유형이 정당방위 판

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당방위 재판 시나리

오는 싸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해의 결과

를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

당방위였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당방위 

판결문을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작

성하였다. 시나리오는 실제 형사재판과 유사

할 수 있도록 사건의 개요, 검찰 측 주장, 변

호인 측 주장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모

든 시나리오에서 검찰 측은 쌍방이 다투는 상

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사회통념상 허용

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임을 이유로 정당방위

였다고 주장하였다. 시나리오는 모두 A4용지 

1장 분량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형식적 

분량을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양측의 주장이 법률적 오류가 없는

지, 법률적 타당성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

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 3인(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1인)으

로부터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받았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의 시나리오 

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밤 11시

경 집에 찾아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

고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

되었으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

하였다. 본 사안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서

로 상당성에 대해 심급을 달리하여 여러 번 

다투고 있어 다른 사안들에 비해 법원의 판단

이 자세히 기술된바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723 판결).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 시나리오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의 시나리오와 모든 내

용이 동일하나 싸움의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타인을 위하여 방위행위에 나아간 부분만 다

르게 조작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의 시

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새벽 1시경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던 중 범인과 인상착의

가 흡사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검문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으나 재

차 자전거를 막아서자 다툼이 일어났고 경찰

관에게 상해를 입힌 내용이다. 피고인은 상해

죄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은 법원이 심

급을 달리하여 정당방위 인정에 상반된 판결

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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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인천지방

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고정2880 판결,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두 번째 독립변인은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

의 내용이다.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의 내용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

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당방위의 기사

는 세 수준(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됨 

기사)으로 조작하였다. 아무런 기사를 제공하

지 않는 통제조건인 무제시, 법원에서 정당방

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공 받는 인

정됨 기사 조건,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는 내용의 인정 안됨 기사 조건에 따

라 정당방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였다. 

정당방위에 대한 신문기사는 정당방위 유형

별 세 수준(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됨 

기사)으로 나뉘어 제공되었다. 정당방위 기사

의 내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되어 

있는 정당방위 판결문을 수정하여 기사형식으

로 작성하였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인정됨 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의 신문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덤프트럭 기사 두 명이 서로 다투다, 이 

중 한 명인 피해자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피

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

였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였고 법원에서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가 제공

되었다. 반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인

정 안됨 기사’를 제공받는 조건에서는 인정됨 

기사의 내용과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법

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

다는 기사로 구성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노1024 판결).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인정됨 기사’를 제공

받는 조건에서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의 사

건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로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 즉 두 덤프트럭의 기사가 다투자 이 

중 한 덤프트럭에 동석하고 있던 지인이 방위

행위에 나아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상황으

로 조작하여 기사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

신의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

장하였고, 법원이 정당방위로 인정하였고 법

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로 구성하였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인

정 안됨 기사’는 인정됨 기사의 내용과 사실

관계는 동일하나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이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인정됨 기

사’의 신문기사는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

을 하자 저항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행위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

하였으며 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

이 높다는 기사이다. ‘국가기관 대항하는 정당

방위-인정 안됨 기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이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기사이다(서울지방법원 2018. 9. 

18. 선고 2018고단573 판결). 

기사 자극에 사용된 사안은 실제 법원에서

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바뀌기도 하는 등 논

란이 있는 판례로 작성하여, 인정됨과 인정 

안 됨의 어느 쪽으로 기사를 작성하여도 타당

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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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의 개인 특성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적 태도, 폭력 

허용도가 측정되었다. 참가자들의 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Couch & Sundre(2001)이 

20문항으로 수정하고 Ross & Morera(2016)이

Anglo and Latino Americans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한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

(LAQ)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1점(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

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

다. LAQ를 사용한 국내 연구가 검색되지 않

아, 질문지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타당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외국의 선행연구에

서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는 연구와 그

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혼재하여 본 연구에서

는 Eigenvalue가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

출하고,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KMO척도는 .732,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5미만으로 나타

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08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

다. 또한 참가자들의 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인섭 등(2005)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총 7문항 중 본 연구의 시나리오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싸움 상황에서의 폭력 허

용도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

까지의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순합산방식으로 총점을 계산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폭력 허용도의 내적일관성

(Cronbach’s α)은 .845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

구 참가자의 특성과 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적

인 질문들을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둘째, 정당

방위 유형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셋째,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 조건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제시

받은 기사의 내용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따

라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

본 t-test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판단자 개

인적 요인인 폭력 허용도와 법적 태도가 정당

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 참가자의 성별은 남성이 328명(50.4%), 

여성이 323명(49.6%)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129명(19.8%), 30대 130명(20.0%), 40대 130명

(20.0%), 50대 124명(19.0%), 60대 138명(21.2%)

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33명(66.5%)으

로 가장 많았고, 혼인상태는 결혼이 362명

(55.6%)으로 가장 높았다. 정당방위 유형별 참

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n.s).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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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방위에 대해 

기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펴보았다. 싸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

는지와 관련해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

체 응답자 651명 중 581명(89.2%)이 들어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0명(10.8%)은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

로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상대 

경찰관에게 입힌 폭행 혹은 상해가 정당방위

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

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

답자 651명 중 428명(65.7%)이 들어본 적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23명에 해당하는 

34.3%는 들어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른다고 대

답했다. 싸움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약 10% 

(70명)만이 모른다고 하였으나, 경찰의 위법

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정당방위의 경우 약 

34%(223명)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정당방위가 주장되는 유형별로 정당방위를 들

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당방위를 어

느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넷 포털기사, TV 뉴스, 신문, 주변 사람들, 

법원 홈페이지, 책, 기타(직접기재)로 구성된 

복수 응답이 가능한 객관식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1명 중 84.5%(인터

넷 포털기사 28.9%, TV 뉴스 49.5%, 신문 

6.1%)에 해당하는 480명의 참가자가 정당방

위를 알게 된 경로로 언론 보도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앞으로 정당방위가 얼

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점(매우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부터 7점(매

우 허용되어야 한다)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참가자들은 평균 5.57(SD=0.93)으로 응

답하였다.

더불어 참가자들에게 정당방위 제도와 관련

하여, 전혀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정

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에 대해 1점(전혀 변화될 필요성이 없다)부터 

7점(정당방위를 매우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

다)까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참

가자들의 응답은 평균 5.17(SD=1.00)로 집계되

었다. 

변인 구분 N(%)

성별
남성 328(50.4)

여성 323(49.6)

연령

20대 129(19.8)

30대 130(20.0)

40대 130(20.0)

50대 124(19.0)

60대 138(21.2)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8(13.6)

대학교 재학 50(7.7)

대학교 졸업 433(66.5)

대학원 이상 80(12.3)

혼인

미혼/동거 중 265(40.7)

결혼 362(55.6)

이혼/별거/사별 24(3.7)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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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유형별 정당방위 인정

정당방위 유형(시나리오)에 따라 정당방위 

인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방위 유형

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χ2(2,651)=100.73, p<.001). 그 과정

에서 유형별로 참가자들의 폭력허용도, 법적

태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n.s).

우선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

당방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62.6%로, 불인정

하는 비율 3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

를 인정하는 비율이 54.9%, 불인정하는 비율

45.1%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비

율이 17.6%, 불인정하는 비율이 82.4%로 불인

정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인정비율

이 불인정에 비해 약 1.7배 높았고, 국가기관

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은 다른 유형과는 

달리 불인정 비율이 인정 비율에 비해 약 4.6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당방위의 

유형별로 정당방위 판단에 다른 양상을 나타

내고 있어 가설 1은 지지되었고, 정당방위 유

형별 시나리오 사이에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충분한 실익이 있음이 확인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유

형별 신문기사를 제공받지 않았던 무제시 집

단, 인정됨 기사 제시받은 조건, 인정안됨 기

사를 제시받는 조건으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집단의 정당방위 인정 비율을 도식화한 결과

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이 정당방위 판

단에 미치는 영향

제공되는 정당방위 기사의 내용이 정당방위 

인정이었는지 불인정이었는지에 따라 정당방

위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아무런 기사를 제시받지 않거나, 정당

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를 제시받거나, 정당

정당방위 

유형

정당방위 판단
전체

인정 불인정

자신
132

(62.6%)

79

(37.4%)

211

(100%)

타인
123

(54.9%)

101

(45.1%)

224

(100%)

국가기관 

대항

38

(17.6%)

178

(82.4%)

216

(100%)

전체
293

(45.0%)

358

(55.0%)

651

(100%)

표 2. 정당방위 유형별 정당방위 인정

판단(N=651)

그림 1. 정당방위 유형과 신문기사의 내용별 정당방

위 인정판단(N=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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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제시받는지에 따

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고찰

하였다. 다만 참가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존재한다면, 기존의 인식은 기사를 접

할 때는 물론 기사를 읽고 정당방위 판단을 

내릴 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 정당방위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제

시받은 기사와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따라 자

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다

고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우선, 참가자들의 정당방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법원에서 정당방

위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를 1점(전혀 인정되지 않

는다)부터 7점(매우 인정된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참가자들의 응답이 기사가 제

시되는 조건(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 됨 

기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방위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은 

조건(M=3.56, SD=1.17),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받은 조건(M=3.44, SD=1.24), 

아무런 기사를 제시받지 않는 무제시 조건

(M=3.42, SD=1.40)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n.s). 즉 조건과 상관없이 참가자

의 대부분이 현재 법원이 얼마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당방위에 관한 기사내용이 정

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즉, 정당방위 기

사 조건(무제시, 인정됨 기사, 인정 안됨 기사)

에 따라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지는지를 유형

별로 고찰하였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

당방위 기사의 대부분은 개인 간의 정당방위

(자신을 위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유형이고,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기사는 보도되

는 기사의 양 자체가 월등히 적어 일반인들에

게 생소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역시 정당방위 유형별로 실제 들어

본 적이 있냐는 사전 인식을 묻는 응답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

들을 고려하여 기사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

는 효과는 개인 간의 정당방위 유형(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으로 한

정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을 1, 타인

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을 2로 각 코딩하여 독

립변인으로 유형을 투입하였고, 기사제시 조

건이 없는 무제시를 1, 인정됨의 기사를 제시

받는 조건은 2, 인정 안 됨의 기사를 제시 받

는 조건은 3으로 각 코딩한 뒤 독립변인에 투

입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은 정당방위를 인정

하는 경우를 1,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경우

를 0으로 코딩한 후 종속변인에 투입하여 로

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연구 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χ2=10.51, p=.015).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인정 안 됨 내

용의 기사는 정당방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사를 제시하지 

않는 무제시 조건을 기준으로, 인정 안 됨 조

건의 기사를 제시받을수록 정당방위 인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50, OR=.61,

95% CI=.38-.98, p=.04). 이와 달리 인정됨 내

용의 기사와 정당방위 유형은 정당방위 판단

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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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제시받은 기사의 내

용과 정당방위 인정 판단에 따라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즉 정당방

위가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은 후, 동일하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참가자와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 참가자로 나누어 각 집단이 

자신이 내린 정당방위 판단이 얼마나 적절하

다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받은 후, 동일하게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 참

가자와 인정된다고 판단한 참가자로 나누어 

자신이 내린 판단을 얼마나 적절했다고 인식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단, 기사를 제시받지 않

은 무제시 집단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제공받은 기사의 내용과 정

당방위 판단이 불일치하면 1, 일치되면 2로 

각 코딩하였다. 즉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고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불일치하게 판단

하면 1,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일치되게 판단

하면 2로 코딩하였다. 반면 인정 안된다는 기

사를 받고 정당방위가 인정 된다고 불일치하

게 판단하면 1, 정당방위 인정 안된다고 일치

되게 판단하면 2로 코딩하였다. 본인이 내린 

정당방위 인정․불인정 판단이 얼마나 적절했

다고 생각하는지를 1점(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부터 7점(매우 적절하다)으로 평정하게 하였

다. 이후, 불일치와 일치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를 받

았으나,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린 집단(M=4.52, SD=1.15)이 정당방위가 인

정된다고 판단 내린 집단(M=4.14, SD=1.24)보

다 자신의 판단에 대해 더 적절했다고 판단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2.34, p=.02).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받

은 집단에서도,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 내린 참가자(M=4.71, SD=1.01)가 정당방

위가 인정된다고 답한 참가자(M=3.61, SD= 

1.25)보다 자신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11, p<.001). 

즉, 제시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당방위

는 인정 안된다고 판단 내린 참가자가 자신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인정 안 된다는 기사를 

받고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집단(M=4.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자면, 참가자들은 법원에서 현재 정

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사

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기사 중 인정 안 된다

는 부정적인 기사가 정당방위 인정 판단을 감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df OR 95% CI p

정당방위

판단

유형 -.32 .20 2.66 1 .73 .49-1.07 .10

기사조건(무제시) 7.85 2 .02

기사조건(인정됨) .14 .24 .32 1 1.15 .71-1.85 57

기사조건(인정안됨) -.50 .24 4.24 1 .61 .38-.98 .04

-2LL=579.53, NegelKerke R2=.03, χ2=10.51(p=.015)

표 3. 기사제시 조건에 따른 정당방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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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어

떠한 기사를 제공받는가와 무관하게 정당방위

는 인정 안 된다고 판단 내린 참가자들이 자

신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당방위가 인

정 안된다는 기사는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인정 안된다고 판단한 참가자의 적절성 판단

은 증가시킨 반면 기사의 내용과 반대로 판단

한 참가자의 적절성 판단은 감소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에 인정 안 됨 내용의 기사

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판단자의 개인적 요인인 폭력 허용도와 법

적 태도가 정당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독립변인에 폭력 허용도와 법적 태도를 

투입하였고, 종속변인에는 정당방위 판단을

투입하여 이를 유형에 따라 고찰하였다. 폭력 

허용도, 법적 태도는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정당방위 판단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를 1, 정당방위를 불인정하는 경우를 0으

로 각 코딩한 뒤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

력 허용도, 법적 태도와 정당방위 판단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χ2=.77, 

p=.68), 폭력 허용도(OR=1.02, p=.46), 법적 태

도(OR=.99, p=.60)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반면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력 허

용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10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했고(χ2=4.98, p=.08), 폭력 

허용도는 정당방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5, OR=1.05, 95% 

CI=1.00-1.10, p=.03). 즉 참가자의 폭력 허용

도가 증가 할수록 정당방위를 인정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적 태도는 

유의하지 않았다(B=-.01, OR=.99, p=.55). 자세

한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서는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했고(χ2=9.32, p=.01), 법적 태도가 정

당방위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 OR=.94, 95% CI=.91-.98, 

p=.005). 즉 참가자의 법적 태도가 증가 할수

록 정당방위를 인정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

기사조건 정당방위 판단 N M(SD) t df p

인정됨
인정안됨 114 4.52(1.15)

2.34* 223 .02
인정됨 111 4.14(1.24)

인정안됨
인정됨 85 3.61(1.25)

-7.11*** 212 <.001
인정안됨 129 4.71(1.01)

*p<.05, ***p<.001

표 4. 기사와 정당방위 판단에 따른 정당방위 판단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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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다만 폭력 허용도는 유의하지 

않았다(OR=.98, p=.50). 자세한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는 폭력 허용도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

방위 유형에서는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인정 

불인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가설 3

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관과 

일반인 사이에 괴리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

로 여겨지고 있고, 형법 제정 이래 법원이 정

당방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손에 꼽

을 정도임에도, 정당방위와 관련된 일반인의 

법인식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성유리, 박광

배(2012, 2013, 2018)의 선행연구 외에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위법성

에 대한 인식이라는 심리학적이고도 주관적인 

과정을 바탕으로 전개되므로, 법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실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경험

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

들을 통해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일반

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

인들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의 특성으로 나누어 일

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

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정당방위 유형별로 정당방위를 인정, 

불인정하는 판단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자

신을 위한 정당방위에서 정당방위의 인정비율

이 가장 높았으며, 인정 비율이 불인정에 비

해 약 1.7배에 높았다. 반대로 국가기관에 대

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 불인정 

비율이 인정에 비해 무려 4.6배 높은 반대 양

상을 나타내었다.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

에서 정당방위 인정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OR 95% CI p

정당방위 판단
폭력 허용도 .05 .02 4.44 1.05 1.00-1.10 .03

법적 태도 -.01 .01 .36 .99 .97-1.02 .55

-2LL=303.380, NegelKerke R2=.022, χ2=4.985(p=.083)

표 5.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Wald OR 95% CI p

정당방위 판단
폭력 허용도 -.02 .03 .46 .98 .93-1.04 .45

법적 태도 -.06 .02 7.82 .94 .91-.98 .005

2LL=191.627, NegelKerke R2=.042, χ2=9.322(p=.09)

표 6.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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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결과는,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는 자기

에게 처한 위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기방

어적 행위이므로 이를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

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에서는 불인정 비율이 82.4%로 인정 비율에 

비해 무려 4.6배 높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시나리오는 자

신을 위해 국가기관인 경찰관에 대하여 방위

행위를 하고 이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상

황이었다. 물론 시나리오 상의 이질적인 차이

가 존재하긴 하나 참가자들이 해당 유형을 자

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 속하였다고 인식

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국가기관이라고 하

여도 그 인정 비율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과 유사하게 나와야 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바, 

상대방이 국가기관이고 침해행위가 공무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져 참가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와는 전혀 다르게 별개의 판단을 전

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

는 일반인들이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유형의 경우 정당방위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

하거나, 혹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

라고 예단을 가지고 판단내리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참가자들

이 내리고 있는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은 실제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국가기관에 대항

하는 정당방위 유형에서 정당방위를 불인정하

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

당방위 유형은 오히려 법원에서 가장 높게 인

정되고 있다(양천수, 2019). 본 연구 참가자들

은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 타인을 위한 정당

방위 유형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법원은 

싸움에서의 정당방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양천수, 2019). 이 같은 결과는, 법

원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일치되지 않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일반인과 법원

의 정당방위 판단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

유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형사 실무상의 유형을 접목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당방

위가 주장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반

인의 인식을 더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법원과 일반인의 인정 판단에 괴리

가 존재함에도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

는 ‘싸움’에 대한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법원

의 보다 면밀한 고찰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언

론의 보도 특히 신문기사가 미치는 영향에 주

목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정당방위가 잘 인

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고, 이를 토대로 정당방위가 인정 안된다는 

기사를 제시 받을 때 정당방위 인정이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

하나, 무의식중에 이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들

을 토대로 정당방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하

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정당방위에 대

한 언론 보도 분석 결과 역시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 기사들이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참가자들은 이미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

는다는 기존의 정보들을 토대로 정당방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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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이 가지

고 있었던 정당방위에 대한 생각과 부합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제공될 

때 기사의 영향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당성 판단이 애매

하고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참가자

들은 기존에 정당방위에 대한 정보들을 떠올

려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주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부정적인 정보

가 제공될 때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Rozin & Royzman(200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

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적 기사의 영향은 

참가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의 존

재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특히 이러한 정당방

위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해당 법원의 판단임에도 일반인으로서는 개별 

법원의 태도를 법원의 일반적인 정당방위 태

도로 인식하거나, 정당방위는 대부분 인정되

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채 이러한 정보

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어떠한 

기사를 제시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인정 안 된

다고 판단한 참가자가 자신의 정당방위 판단

이 적절했다고 높게 평정했다. 정당방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형성

되어 있어서, 정당방위에 관해 불인정 기사

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생각과 일치되

어서 불인정한 집단(M=4.71)이 인정한 집단

(M=3.61)보다 적절성 판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면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

는다는 심증으로 인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기사가 제시되어도 기존의 심증을 완전히 거

두지 못한 관계로 기사와 관계없이 정당방위

를 불인정한 집단(M=4.52)이 정당방위를 인정

한 집단(M=4.14)보다 적절성 판단에서 높았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한번 믿음이 형성되

면 그 후 자신의 믿음과 반대의 증거가 나타

나더라도 기존의 믿음을 바꾸지 않고 신념을 

고수하는 Anglin(2019)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에 정당방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편향적인 태도, 판결과 언론 보도의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일반인의 편향적인 인식과 언

론 보도는 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러한 점에 있어 법원은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

하지 않는 해석정책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정당방위 판단에 있어 폭

력 허용도나 법적 태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타인을 위한 정

당방위에서는 폭력 허용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 허

용도가 높을수록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폭력행위를 정당화되는 행위로 인

식하며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예정, 김득성, 1999; 김재엽, 1998; 

O’Keefe, 1997; Tontodonato & Crew, 1992). 타인

을 위한 정당방위 유형에서는 타인을 위해 폭

력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행

위가 필요하고, 이에 폭력 허용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와는 달리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위

에서는 법적 태도가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에 대해 권위

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록 정당방위

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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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권위주의 성향이 높으면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높고, 높은 유죄편향을 보인다는 Narby, 

Culter와 Moran(199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 태도 질문지

(LAQ)가 국가기관이 지닌 권위, 경찰력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어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

방위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보다 이 같은 법

적 태도라는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이 같은 결과는 결국 

배심원의 개인의 인성, 신념, 태도 등과 같은 

배심원의 주관적 인적 요인들이 판단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Smith, Bull, 2012). 이는 결국 정

당방위 판단이 문제 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배

심원을 선정하는 과정 혹은 배심원의 편견을 

배제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정당방위 유

형에 따라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당방위 판단 전반

을 아우르는 법인식으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

할 수 없으나,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에서는 

폭력 허용도가, 국가기관에 대항하는 정당방

위 유형에서는 법적 권위주의 태도가 정당방

위 판단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판단자 개인의 주관적 요인이 정당방위 판

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요인들이 

정당방위 유형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인적 편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시 고려해 볼 만한 요소

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반인의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법원의 태도와는 유형별, 요소별

로 모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와 같

이 일반인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기존 학계

의 지적과 같이 정당방위에 대한 전향적인 판

단 혹은 인정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 확인된 이상, 정당방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

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법원의 판단과 일반인의 

판단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닌

다. 우선 정당방위 유형간 비교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유형의 시나리오가 동일하지 않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국가기관에 대항

하는 정당방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개

인 간의 정당방위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시

할 수는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는 정당방

위의 전형적인 상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실증적 연구에 보다 적합하므로, 본 연구는 

유형별로 가장 전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실

제의 판례들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배심원의 인식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

록 노력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정당방위 유

형 관련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를 독자적인 

유형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 같은 

방법론이 일정 부분 적정하였음을 대변한다. 

향후에는 시나리오 제작상의 한계까지도 보완

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 판단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한 모형을 통하여 살펴

보지 못하였다. 정당방위에 대하여 유형화되

거나 혹은 개인적․내적 요인을 살펴본 실증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경로에 대한 모형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제반 요소들의 영향력의 크기나 각 요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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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까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같은 한계점은 향후 정당방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외국에서 개발된 법적 태도 질문지(LAQ)는 

국내에서는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가 

없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도 0.608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법에 대한 태도, 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

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당방위에서 쟁

점화 될 수 있는 매 맞는 아내의 정당방위, 

인터넷상에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

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많은 유형들을 포함하

여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살

펴볼 것을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인 가정폭력

이나 학대로 인한 방위 행위자의 행위와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법학적 관점을 넘어 심리학

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꼭 필요한 분야로 생

각되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을 통해 일반인의 

정당방위 인식 분석에 좀더 다가갈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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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lf-Defense Categories,

Rat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News Article,

a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ck Jurors

on the Self-Defense Judgment

Yong ae Kim                    Min Chi Kim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he lay people judge self-defense and what 

factors could affect it. A total of 651 participants aged 20 years and over were asked to answer,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questionnaire, all divided by the type of self-defense. 

Participants were assigned one of the three types of situations that were claimed to be self-defense, and 

were given articles and scenarios related to each type of self-defense before making self-defense judgments. 

In addition, the impact of personal factors on self-defense judgment was analyzed after the legal attitude, 

and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which are personal factors, was also measur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recognition of self-defense was the highest in the type of self-defense for oneself, 

but the rate of denial of self-defense against state agencies was much higher, indicating the opposite. 

Furthemore, negative articles on self-defense were found to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attitude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legal attitude of 

individual participants could affect the judgment of self-defense. The general public's judgment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self-defense judgment may be considered to prevent biased judgment in actual 

jury trials. Finally, influe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of subsequent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elf-defense judgment, categories of self-defense, rate of self-defense recognition in news article, violence 

tolerance, legal attitudes questionnaire(LAQ)


